
일반

재건축은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에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

러나 현재 한국의 재건축은 소유자 조합이 수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건

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독일의 재건축 제도를 검토한 결과, 싱가포르는 재건축 수행 기

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괄매각방식(en bloc sale)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공공기관

에서 수용보상형태로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는 민관협동방식을 취하고 있

다. 독일은 도시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재건축을 단순한 사유재산의 활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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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와 비도시지역 불균등 심화로 인구가 다시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상

승 폭이 커지고 있다. 런던, 밴쿠버, 시드니 등 대도시들의 2019년 주택가격

은 2006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상승하였다(김성한, 2019). 이들 도시들의 주

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199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이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도시화(reurbaniza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Davison et al, 2005; Brueckner et al 2005; Kunze, 2005). 특히 국제이주, 젊은 성

인(young adult), 비혈연가구(non-family household), 일부 중산층과 상위 계층

들(some parts of the middle to upper class)이 유럽의 도시로 집중하는 주요 계

층이다(Patrick Rérat, 2012).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사

업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대책으로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2020).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주

택을 공급하려는 것은 수도권의 주택 부족이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 2020년 하반기에 주택가격 상승 폭

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서울시와 수도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을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이지만, 주택수요가 많

은 지역인 서울시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95.9와 99.0으로 전국을 

하회하고 있다(통계청, 2020). 그리고 2019년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 서울시 

최고가격 아파트는 55.6억 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가격 2.2억 원의 25.3배

에 이르며, 2019년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은 1986년 대비 242%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 2019). 

주택 수가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성이 큰 도

1) 여기서의 내용은 지역균형발전 논쟁을 배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울시를 포함

하는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으로의 인

구집중을 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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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비사업은 비교적 개발이 오래되어 노후화가 진행되

는 도시지역2)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주거 질의 확보에 필요한 도시계획적 

수단임과 동시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의 재건축은 주택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수익성을 기반으로 재건

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재건축과정에서의 갈등에 따른 재건축 추진 기간

의 지체 등으로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오래된 콘도미니엄 근린의 재활성화(revitalise) 필요

성 전쟁이 시작하고 있는데, 1960년대 콘도미니엄을 소개한 일반법 국가의 대

부분과 콘도미니엄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주거하는 소유자는 콘도미니엄 재건

축비용(renovation expense)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토지가격의 상승과 일부 

행정적 용도지역지구제와 개발레짐(development regime)은 재개발 대상 토

지(redevelop land)에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Web & Webber, 2017: 50).

주택가격 상승은 자원배분의 왜곡, 노동의욕의 상실, 임금압박과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유발, 그리고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이중적

인 박탈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위치가 양호하고 사회·경제적

인 여건으로 비교적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주요 재건축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재건축에서 엄청난 수준의 불로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3)와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2)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인 서울시도 도시개발역사가 오래되어 주택의 안전, 관리 등의 이

유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서울시 주택의 경과연수는 20년 미만 비율이 54.9%

이며, 20년 초과 30년 미만 27.5%, 30년 이상은 17.6%이며, 아파트는 각각 58.4%, 25.8%, 

15.8%로 나타나 향후에도 주택과 아파트 재건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노후 건축물 현황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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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국내 연구들

은 재건축의 불로소득을 특정 집단에서 전유함에 따른 불평등 심화와 그 결

과 발생하는 주거지의 분리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서순탁, 2005; 

장경석, 2010; 신현방, 2016; 남기업, 2019; 김용창, 2020).

본 연구는 주요 도시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의 한 원인인 주택공급 부족 해

결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현행처럼 민간 중심 

재건축 추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건축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의 공공성, 즉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으로서 공공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성의 

확보와 그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독

일의 재건축 추진 주체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 한국에 적용하여, 재

건축 사업의 공공성 인식을 제고하자고 한다. 

2. 재건축의 문제점과 공공성

1) 재건축 현황과 문제점

(1) 재건축 현황

재건축은 도시에서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며, 주차장,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있는 정비수단이다. 1960년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

시화를 거치면서 도시에 주택이 대량 공급되었으며,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서는 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재건축제도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

며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는 재건축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3) 재건축에 대한 최근 연구들의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최막중(2006), 류인정·남진(2017), 김진수(2018), 이춘

원(2019) 등의 연구가 있다. 

4) 재건축 제도는 도시의 노후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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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기반시설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시행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 극히 열악 주거지역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열악 주거지역 밀집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 양호 주거지역 밀집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공업지역 ― 도시환경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열악 주거지역 밀집 보전·정비·개량

빈집정비사업 ― 주거지역 빈집 주거환경개선

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의

미한다. 

자료: 감사원(2017: 4)의 내용을 수정하였음

<표 1> 정비사업 구분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의 사업이 있다. 재건축은 크게 기본계획수

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철거, 착공, 분양, 준공인가, 이전고시, 조합해산, 

조합 청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비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평균적인 소요시간은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9.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김태선 외, 2015; 이춘원, 2019)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통계작성이 이루어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914

개이며, 2004년과 2017년 가장 많은 수의 조합이 설립되었다. 재건축 대상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3년 재건축사업 허용기준 완화와 1994년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적용 제외 고시로 승인을 받은 조합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 이전에는 도시 내 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수단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치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으로 흩어져 있었다.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 목적이나 방식을 가지면서도 

공법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재건축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이었다(최종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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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합수 기존주택
공급주택

계 조합원 일반분양 임대주택

2004 109 18,181 22,643 6,504 16,139 -

2005 29 8,168 12,986 4,622 7,475 889

2006 39 21,029 31,621 14,511 16,799 311

2007 67 20,830 43,748 21,395 20,422 1,931

2008 85 48,373 76,300 31,037 44,076 1,187

2009 68 33,369 42,681 29,074 11,626 1,981

2010 41 16,369 32,893 21,464 10,499 930

2011 35 18,398 23,768 12,092 11,049 627

2012 48 23,263 32,831 16,940 14,990 901

2013 36 15,730 28,525 19,717 7,149 1,659

2014 40 18,694 29,581 15,733 13,015 833

2015 50 41,544 59,331 36,349 20,687 2,295

2016 70 41,335 53,115 32,008 19,541 1,566

2017 109 52,772 85,979 54,279 29,365 2,335

2018 88 48,435 64,425 38,065 23,248 3,112

계 914 426,490 640,427 353,790 266,080 20,557

주: 연도별로 조합인가 이후의 통계를 포함한 것임.

자료: 통계청(2019),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2> 연도별 재건축 현황

누적 주택 수는 약 426,490호이며, 재건축 결과 약 640,427호의 주택이 공급

될 예정이다. 이 중 조합원 분양분이 약 353,790호이고, 일반 분양분은 

266,080호로 나타나, 일반 분양분이 전체 재건축 공급 주택의 42%를 차지하

고 있다.5) 2015년 이후 통계를 살펴보면, 재건축 공급주택의 35%만 일반분

양으로 공급되어 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재건축이 저층보다는 중층의 주택단지(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

기 때문이다.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전체 재건축대상 주

5)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 재건축 공급 주택의 3%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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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계 조합원 일반분양 임대주택

서울 437 155,925 230,154 121,305 94,578 14,271

수도권 593 265,984 393,843 237,060 138,674 18,109

대도시 664 266,398 412,063 210,257 186,997 14,809

지방 250 160,092 228,364 143,533 79,083 5,748

주: 연도별로 조합인가 이후의 통계를 포함한 것임

자료: 통계청(2019),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3> 지역별 재건축 현황 누계

택의 36.6%, 공급주택의 35.9%를 차지한다. 그리고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

권은 각각 62.4%, 61.5%를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 사업은 주로 서울시를 포

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9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서울시는 339건

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35건의 재건축 사업이 준공되어 

96,683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재건축 대상 기존 주택은 총 75,421호이고 

재건축으로 공급된 주택은 96,683호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으로 기존 재건축 

대상 주택 대비 약 1.28배 수준으로 주택재고량이 증가하였으며, 약 14년 동

안 21,262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 것이다. 

(2) 재건축의 효과와 문제점

재건축의 우선적인 효과는 도시의 주택난 해결에 있다. 신규 택지가 부족

한 서울시와 같이 비교적 도시가 오래전에 형성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지 않고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대

한주택공사, 1996; 최막중, 2006; 조명래, 2006; 김진수, 2018).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도시지역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

다. 그리고 재건축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주거불안정 해소 및 입주민의 

주거면적 확대, 주거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대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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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996; 조명래, 2006; 이승주 외, 2011), 그에 따라 재입주민의 상당한 재산 

증식 효과가 있다(대한주택공사, 1996; 조명래, 2006). 또한 재건축은 체계적이

지 못한 과거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효

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강정, 2015). 한편 재건축은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재건축

과 재개발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대한주택공사, 1996; 조명래, 2006; 김진

수, 2018).

그러나 재건축은 도시 전체 재편에 근거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법체계 문

제점, 철거 위주의 획일적인 정비방식, 공동주택의 조기 철거에 따른 사회적 

손실, 주택관리 부실로 인한 자원 낭비 및 시공사의 부실시공 원인 제공, 기

존 주택단지 내 조경·시설 등의 손실, 단독 및 연립 그리고 저층 주거지의 골

목길 상권과 시장·상가 등의 다양한 문화적 속성이 사라지면서 지역 고유 

특성과 장소성의 소멸에 따른 축적된 지역성과 커뮤니티 해체, 수익은 주변

과 입주민이 향유하지만 교통과 환경의 악화와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프라

이버시 침해 등 부정적 효과는 사회 전반이 책임지는 부정적 외부효과, 재건

축 결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변동되는 안전진단 객관성 

부족 등이 지적된다(대한주택공사, 1999; 목정훈, 2006; 이강정, 2015).

최근에는 투기와 주택시장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투기적인 사업추진과 개발이익 전유와 그에 따른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상승과 주변 주택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또한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

의 노후 주택은 방치되고, 소규모 주택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주거여건 악

화, 임차인 이주에 따른 주변 주택임대가격 상승에 다른 주택소비 불평등 조

장, 특정 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경향에 따른 주거지 분화 발생, 저렴주택에

서 소외된 거주자의 도시외곽 이전에 따른 주거지 분리의 심화 등이 지적되

고 있다(대한주택공사, 1996; 이강정, 2015; 김용창, 2020).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조합·시공사 갈등, 주민과 공공과의 갈등, 

세입자와 주택소유자의 갈등 등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리고 도시경관악화와 환경문제, 시공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 추가분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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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 부재, 재건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감독 부재 등의 문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대한주택공사, 1996; 조명래, 2006; 변창흠, 2009; 경실련, 

2011; 황태윤, 2014). 

2) 재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재건축 관련 문제점의 대부분은 재건축이 민간에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수

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재건축 소요 시간의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내 주택공급의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재건축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지만, 재건축의 공공성과 사익성에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존재하

고 있다. 

한국의 정비사업은 방재, 위생 확보 측면에서 시작하여 차츰 도시공간의 

고도이용에 의한 도시 기능의 고도화, 경제효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이

행함에 따라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이 그 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점차 민간인 조합방식에 문을 열어 현재는 오히려 민간주도 

방식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조명래, 2006; 유삼슬·조필규, 

2009; 이명훈, 2009). 이에 따라 재건축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은 법률적인 규정

에서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대상지 선정 및 사

업 추진 우선순위 결정에서 공익성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차

원이 아닌 수익성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던 중 2006년 3·30대책에서 ‘재건축초과이득 환수제도’의 시행과 각

종 개발규제가 발표됨에 따라 재건축의 공공성과 사익성의 논의가 부각되기

에 이르렀다. 즉, 해당 정책으로 재건축 규제가 부동산 규제의 의미를 띠면

서 계획규제는 약해지고, 대신 부동산으로 재건축의 수익성에 대한 개발규

제가 중심이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수단으로서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

으로서 사익성과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공공성간 충돌이 전면으로 떠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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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다시 재건축 관련 정책 수립이나 집행이 사유재산권행사의 보

장과 공익적 측면의 규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을 둘러싼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조명래,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포함한 정

비사업은 사업대상지역의 결정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나 재

정적인 지원이 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한 상업적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다(변

창흠, 2009; 정철모, 2009). 이에 따라 현재의 재건축은 시행주체가 조합인 경

우가 대부분이며, 비용 조달 능력이 없으므로 건설업체가 향후 시공권을 확

보 받고 그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공이 가지고 있어야 할 주도

권을 조합 및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진행되므로 실제적인 목적에서 공공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이명훈, 2009).

그러나 재건축은 도시정비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서(나병진, 2010) 

공공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이 그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본권 제한은 정비사

업이 민간의 사적 자치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유삼슬·조필규, 2009)6). 

재건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행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국

토의 효율적·균형적 이용, 인근 주민의 일조 및 조망권을 포함한 환경권 등

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적 차원에서도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나

병진, 2010). 실정법상 재건축에서 공공이 어떠한 형태로 개입할 것인지는 입

법정책의 문제이다(조명래, 2006; 나병진, 2010; 임윤수·최완호, 2009). 재건축의 

공공성은 주택법 차원에서 공공주택의 주택공급기능에 국한되는 것으로, 소

극적 건축허가를 넘어 재건축을 규제할 경우에는 공익적 차원에서 주택공급

의 조절을 위하여 규제하는 경우에 한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임

윤수·최완호, 2009).

그러나 2018년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6) 최막중(2006)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재건축의 

공공성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소유자가 100% 동의한 경우는 공공의 개입 없이 재건축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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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재건축을 민간사업으로 간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오래된 주거용 건물을 다시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종이

지만, 재개발 사업은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오래된 기반시설도 함께 교체

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공공·공익사업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재건

축은 주거시설만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익의 성격이 강하다고 간

주하지만, 재건축 역시 해당 지역에 지하철 등 공공 편익시설이 집중되어 있

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일반 사유지의 공용수용 사업 적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용창, 2020).

결과적으로 현행 조합방식 위주의 재건축은 공공에서 용적률 완화를 대폭

적으로 허가해 주지 않는 이상 도시 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위생, 도

시로의 인구 재집중, 도시 내 추가 주택공급을 위한 나대지 부족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그리고 용적률을 대폭으로 완화하는 경우 재건축에 따른 불로

소득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시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 재건축에 따른 불로소득의 소유자 전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일환인 재건축의 공

공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고가 부동산으로 도시 내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토지 위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성을 제외하는 것

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여전히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행

하는 공익사업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노후주택을 수리·보수하

기 위한 민간주택사업으로 간주하느냐는 실질적으로 입법주체의 문제이고, 

재건축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공동주택 재건축에 있어서 문제점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호주

(Christudason, 2004; Jianlin, 2008; Easthope et al, 2013), 캐나다(Webb & Webber, 

2017), 말레이시아(Zakiah & Khadijah, 2016), 홍콩(Hastings, 2005) 등에서 공동

주택의 재건축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도시지역에

서 노후화된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재생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토지자원 희박성으로 용도지역 재지정(re-zoning), 용적

률 완화(increased plot ratio), 재개발 잠재지역(develop potential area)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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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Zakiah & Khadijah, 2016 2017). 한

편 공동주택의 관리 및 철거를 위한 요건으로 만장일치 요구에 따른 토지의 

과소 이용을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에 따른 소유권의 성격(Christudason, 

2004)과 불로소득 발생에 따른 자산투기(Minting Ye et al, 2015)를 분석하는 연

구들도 있다. 

이후에서는 외국의 재건축을 수행 주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의 문제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이 민간의 

합리적인 경제행위라는 인식에 대해서 검토함과 더불어 합리적인 재건축 수

행 방식을 파악하고 한다. 

3. 주요 국가의 재건축 추진 방식

한국은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싱가

포르는 소유자들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집단으로 매각하는 방식(en bloc sale)

으로, 홍콩은 도시재생청의 강제매입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방

자치정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콘도미니엄 재생에 관심이 커진 

캐나다와 호주는 대체적으로 싱가포르와 유사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7)

1) 싱가포르의 재건축

싱가포르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일괄매각제도(en bloc sale)8)로 추진된다. 

7) 호주의 New South Wales는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소유자의 75%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을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으며(Webb & Webber, 2017; Zakiah & 

Khadijah, 2016), 캐나다의 New Brunswick, Nova Scotia와 Ontario 주는 1969년과 1989

년 집단매각에서 80% 다수의 기준을 제정하였다(Christudason, 2011).

8) Christudason(2011)의 개념으로, 그는 En Bloc Sale을 빌딩블록이 하나의 단위처럼 매각되

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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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제도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집단적으로 그들의 전체 부동산 개발

권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에서 일괄매각제도는 1993년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Singapore’s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의 ‘토지용도의 

극대화를 위한 1993년 개발계획 가이드(Development Guide Plan 2013)’ 발표

에 따른 용적률 상향에 기인한다(Teo Keang Sood, 2016; Jianlin, 2008).

싱가포르는 인구 및 가구의 증가로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의 임대주택 재건축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민간이 소유하는 공동주

택은 1993년 용도지역 재지정(re-zoning exercise)에 따라 토지의 개발 여력이 

100% 상승함에 따라 일괄매각이 가능하였다(Jhonston et al, 2013). 그러나 ‘소

유자 만장일치 동의’ 요구조건으로 일괄매각 추진 가능 공동주택의 30% 미

만이 성공하여, 싱가포르의 주택공급 부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일괄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토지권원법(Land Title 

Strata Act 1968)’의 57(1)을 수정(Zakiah & Khadijah, 2016)하여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싱가포르 정부의 일괄매각을 위한 ‘공동주택토지권원법’ 개정 목적은 ①토

지가 희박한 싱가포르에서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요 토지의 최

적 사용을 촉진하고 ② 오래된 부동산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

라 2005년에서 2009년까지 462개 일괄매각 대상지역 중 217개 지역이 재건

축을 수행했으며, 이들 재건축을 통해 애초 11,994호 주택이 재건축 후에 약 

26,000호로 증가되었다(Teo Keang Sood, 2016).

그러나 싱가포르의 일괄매각은 재건축에 따른 불로소득을 소유자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귀속시켰으며, 해당 불로소득은 토지와 기존 건물의 혼합가

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재건축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Tien Foo Sing et al, 2001). 즉, 잠재적인 개발가치를 설정하는 것 대신에, 토

지의 잠재적 재건축을 전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개발업자와 함께 경제

적 이익(economic gains)을 위해 토지에 결부된 개발권을 교환하는 것이 소유

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그에 따라 일괄매각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은 매우 수익성이 좋았다(Lum, Sim & Lee, 1999, 여기서는 Tien Foo Si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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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에서 재인용). 

en-bloc sale은 토지 위 건물의 조각난 이익을 집단적으로 함께 모음으로써 

보다 개발에 매력적인 형태를 형성하므로, 소유자로 하여금 en-bloc부지 혼합

가치(marriage value)를 자본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높은 

프리미엄을 향유9)하고, 개발업자는 핵심적인 주거지역에서 토지소유권을 획

득함으로써 보다 높은 개발 잠재력을 전유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존재한다

(Christudason, 2004: 5).

2) 홍콩의 재건축

홍콩은 재개발과 재건축 수익성 있는 부지의 부족, 대규모 토지의 결합과

정, 불충분한 주택재건축 자원, 도시재생에서 이주민의 재정주 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청(Urban Renewal Authority: URA)을 설립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Law et al, 2009; Zakiah & Khadijah, 2016).

도시재생청은 4R(redevelopment, rehabilitation, restoring building, revitalize)

이라는 전략을 설정하고 재개발을 포함하여 재건축의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

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다(박세훈·전성제, 2008; 김걸, 2011). 도시재

생청은 재건축을 위한 토지복원(land resumption)과 강재 매각(compulsory 

sale)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재건축을 위한 강제매각은 법령 545

호(Cap. 545)인 토지법[재개발을 위한 강재매각: Land (Compulsory Sale for 

Redevelopment) Ordinance]을 1998년 제정하면서 신설하였는데, 적어도 80%

상의 미배당 지분(undivided share)을 소유한 소유자가 토지위원회(land 

tribunal)에게 전체 미배당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Zakiah & Khadijah, 2016).

1980년대 대규모 사적 개발로 입지가 양호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 

9) Christudason(2004)의 연구에 따르면 소유자가 집단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각 주택

을 개별적으로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추가적으로 30~50%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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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소유자들의 동의와 부재지주의 증가, 등재되지 않

은 상속자 등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소유자와 임차인

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12개월 후 강재매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다(Webb & Webber, 2017). 강제매각의 경우 원거주자의 권리는 협

상력을 잃으며, 도시재생청은 정부 예산과 재건축을 위한 토지프리미엄 포

기각서(land premium waivers for redevelopment)로 자금을 조달한다(Minting 

Ye et al, 2015).

홍콩의 재건축의 특징은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재건축

을 위해 비축된 토지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며, 도시재생청과 

개발업자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재건축에서 도시재생청이 지분투자자로

서 활약할 수 있다(Minting Ye et al, 2015; Law et al, 2009). 홍콩의 재건축은 대

부분 공공이익명목으로 추진되지만, 원래 주민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보

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층건물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일반 소득자는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원

래 주민은 공공임대주택과 뉴타운지역으로 내몰리게 되었다(Hui et al, 2008; 

Law et al, 2009).

3) 독일의 재건축10)

독일의 재건축11)은 도시결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역이 개선 또는 변경

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결함은 해당 지역이 ①물리적 개발 상태나 조건에서 

건강한 생활과 일할 조건, 일반적 안정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일을 함

에 있어 필요에 미달하는 경우, ②해당 지역이 그 위치나 기능의 측면에서 

부여된 요구를 맞출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독일

10) 독일의 재건축 관련 내용은 독일연방건설법전(BauGB)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11) 독일건설법전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redevelopment의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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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건축은 연방건설법전(BauGB)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0조는 

재건축 준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독일에

서 재건축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인 재건축 조합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Gemeinde)가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관

련 행정기관이 인증한 재건축 기관(redevelopment agency)에 재건축 주요 업

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 연방건설법전 제1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준비와 이행을 위해 적절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에서는 해당 기관이 건물거래업자(building 

contractor)로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자회사(dependent)가 아닌 조직이어야 

하며, 적절한 경제적 규모를 가지면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쳤거나 거치는 중인 조직으로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기관으로서 연방 법률에 의해 확인이 이루어진 기관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지역의 지정을 위해 재건축지역 지정 필요성, 사

회적·구조적·도시계획적 여건 또는 맥락,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 타당성 측

정을 위한 근거자료 준비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연방건설법전 제140조에서 제151조는 재건축을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와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의 준비, 사전준비조

사(preparatory investigation), 재건축의 목표와 목적의 결정, 도시계획 조치, 

제안된 재건축 관련 토론과 설명, 지역 지정이전 수행해야 하는 각종 규정과 

건축 관련 조치 등을 해당 규정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한편 독일의 재건축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개발이익의 공유 내용을 포

함하고 있어 재건축에 대한 반발을 감안하고 있다. 연방건설법전 제155조는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충당금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수용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밞아 진행 중인 재개발에 의한 토지가치의 

상승(advantage and appreciation), 토지소유자의 허가된 경비지출의 결과에 

따른 해당 토지 위 건물가치의 상승, 소유자가 이미 적법하게 부동산 구매를 

위해 매매자금을 지불한 후 토지 내 건물가격이 상승한 경우 등에 대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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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충당금(allowance)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지급을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156a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조치 

준비와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

당 수입은 재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배분받는 소유자는 재개발지역의 지정 시기의 소유자로서, 가격은 

지정이 있을 때의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들에게 지급한 다양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을 산정하며, 그 절차는 연방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재

개발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되며, 재건축에 대한 따른 수익의 일부를 소유자

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 주요 국가 재건축 추진 방식의 함의

외국의 재건축 사례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이 반드시 민간주택사업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주택공급과 토지이용효율을 위해 일괄매각, 토지의 수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등 개발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건축이 도시 내 주택공급과 토지이용 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한 공공

의 수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국가들은 재건축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의 일

괄매각 방식은 재건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유자와 민

간개발업체가 불로소득을 누리게 되므로 주로 민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Easthope et al, 2013). 홍콩의 민관파트너십은 공공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시장성과 자금을 위해 고소득층 위주의 주택

을 공급함에 따라 거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독일은 지방자

치단체에서 재건축을 수행하지만 소유자와 일정 부분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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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간 공공

조합 일괄 매각 민관파트너십 공용수용

목적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

하거나 주거환경이 불

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

활의 질 제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

한 토지이용 효율화 제

고와 오래된 부동산 재

생 촉진

수익성 있는 부지 부족, 

대규모 토지의 결합, 불

충분한 주택재건축 자

원, 이주민이 재정주 문

제 해결

건강한 생활과 일할 조

건, 일반적인 안전 관련 

일반적 필요 미달과 지

역이 위치나 기능 측면

에서 부여된 요구를 맞

출 능력이 심각하게 저

하된 도시결함을 해소

의미
소유자 조합에서 책임

을 지고 수행

소유자조합이 민간개발

업자에게 매각

공공에서 매입하여 민

간과 공동으로 개발

공공기관이 수용하여 

개발

소요

기간
7.4년 1년 2~3년 2~3년

개발

이익
조합 조합과 민간개발업체 민간과 공공기관 공공기관 or 소유자

주요 

국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

주: 소요기간은 건축기간을 제외한 것임.

<표 4> 재건축 추진방식별 특징

외국 사례를 종합하면, 재건축 수행 주체는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민간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조합에서 수행하느냐, 아니면 소유자가 

일괄로 개발업자에게 매각하여 개발업자가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이 수행하는 경우도 공공주도 민관파트너십과 공공의 직

접 참여(공용수용)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경우 민간 자

율 추진이라는 의미를 달성할 수 있으나, 재건축의 수익성에 의존하기 때문

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재건축을 재건축 전문 민간개발업자

에 일괄매각하여 빠른 시기에 수행되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민간에 의한 재건축은 개발이익 전부를 민간에서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재건축 수행이 어려워져 건물이 

노후화되고, 거주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도시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재건축 기간 지

체와 그에 따른 주택 공급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이 재건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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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는 차

이가 있으며, 독일과 홍콩처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민간

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공유하거나, 민관파

트너십을 이용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면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4. 공공의 재건축 참여 방안

현재 재건축방식인 조합방식12)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

시 내 주택공급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소유자 조합에

서 전적으로 향유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도시에서 필요로 하

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것을 검토해야 한다.13)

공공이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재건축 대상 아파

트를 공용 수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14) ｢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에

는 공공주택공급도 포함15)되어 있으므로 공공이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을 

12) Esthope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조합방식을 재생계획모형(The renewal plan 

model)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Property Council of Australia에서 제안하였

으나, 민간에서 선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13) 조명래(2006)는 재건축 방식 다양화를 위해 현행 재건축방식의 제대로 된 시행, 일대일 재

건축 방식 도입, 싱가포르와 유사한 민간주도 일괄매수, 공공주도 일괄매수를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공공의 일괄매수는 개발이익의 별도 환수가 필요 없고 재건축 단지의 공공성 

구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14)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50년 된 영등포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면

서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법률로 제시하였다.

15)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에 따른 별표 11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제80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을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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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형태로 재건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공용수용방식으로 공

공이 재건축을 수행하면 공공사업의 수행에 따른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지

역을 지정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공공이 대상지역을 수용하여 재건축을 시행할 때, 기존 소유자가 다시 입

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싱가포르의 일괄매각의 경우처럼 

기존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소

유자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공용수용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초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의 일부가 기존 소유자에 귀속될 수 있다.16) 기존 소유자의 재입주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없는 경우, 사유재산권 행사의 침해, 소유자 둥지 내몰림 현

상으로 인식할 수 있어 반발이 거셀 수 있으며, 비교적 많은 초기 투입자금

이 필요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7)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임대, 매각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

조건부 분양, 완전 임대 등 검토할 수 있으나, 공공의 재건축 투자 자본의 회

수와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분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

나 공공수행 재건축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공공주택의 

공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지 소유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분양을 통해 재

건축 주택을 공급하면 임대주택을 공공이 소유하는 경우, 공공소유와 민간

소유가 혼합되는 방식이므로 토지 등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

다. 현행처럼 지분관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그 경계를 구분할 것

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16) 재건축에 따른 일부 소득의 소유자에 대한 귀속이 발생하지만, 공공도 일정부분 재건축에 따

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7)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전체를 수용하지 않고 공공이용 공중권 제도를 도입하여 공중 공간 일

부에 대해 공용수용방식으로 원천적으로 불로소득을 봉쇄하고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방식(김용창, 2020)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아파트 리모델링과 유사한 형태

로 간주될 수 있어 추가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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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불로소득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으나, 비교적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은 민관파트너십 방식이다. 홍콩의 사례처럼 민관파트너십은 

공공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공용수용하고 해당 토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토지의 일부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각하고 

민간개발업자가 분양 및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공이 

수용한 재건축 단지 토지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매각

하면서, 해당 부지에서 분양하는 주택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토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

공이 소유하는 토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거주자 또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공급하여 공동체의 신규 입주자와 기존 거주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민관파트너십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기존 거주민이 

대체되는 홍콩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어도 일정정도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활용

할 수 있으며, 민간자본을 이용하면서 공공의 투여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이 재건축에 적극 참여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적절한 유형의 공공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재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

가 우선 되어야 하며,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재건축참여를 

위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마련

해야 하며, 부가적으로 도시주택기금 등 관련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예금 또는 크라우딩 펀딩, 부동산 

증권화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과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담기구로서 

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도해야 

하며, 재건축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의 지속

적인 관리와 공급 측면에서는 한국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공의 적극적 재건축 참여를 위해서는 공공참여 재건축의 안정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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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제9호를 추가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26조는 시장·군수 등이 재건축사

업을 토지주택공사 등(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공이 수

행하는 재건축의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

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재건축을 활용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

한 용적률의 특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특례,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의 특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현행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

공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특례 적용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한계 

만성적인 주택부족의 현상을 겪던 도시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수

단으로 1970년대 국내에 소개된 아파트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건축제

도가 2002년에 정비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재건축은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

호한 지역에서 사적 주체인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주택 노후화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자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토지

들이 주택, 상업, 업무 등으로 개발되어 신규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 도시 내 필요한 주택을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소유자들의 갈등으로 재건축 추진 기간이 

지체되어 도시 내 필요 주택의 부족 심화시켰고, 그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와 같은 입지가 양호한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을 가속시켰으며,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소유자

에게 귀속되어 사회적 불평등성 심화와 거주지 분리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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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주택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주택과 적정주택을 포함한 다

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원

천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후화되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을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일괄로 공동주택을 매

각하는 방식이고, 홍콩과 독일은 공공이 재건축을 전담하지만, 홍콩은 민관

파트너십을 이용하고, 독일은 소유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재건축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건축을 포함하는 정비사

업을 민간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재건축 참여는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비교적 빠르게 

적절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그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제도 도입에 소유자들의 반대

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노후화되는 도시에서 적절한 주택공급 수

단을 공공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도시에서의 주택부족 문제는 언제든지 발

생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간에서 원활한 재건축 수행을 위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나, 싱

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적률 상향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

격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공

의 재건축 참여가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용적률 상향 형태로 민간

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조절하는 형태보다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재건축

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노후한 주택

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단순한 사유재산의 

활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은 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

복하고, 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재건축 참여는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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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오히려 공공의 많은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

적되어 온 아파트유형의 주택공급, 지역성과 커뮤니티의 해체, 기반시설 등

에 부정적 외부효과, 재건축의 둘러싼 갈등과 도시경관의 악화 등의 문제들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공적인 공공의 재건축 참여를 위해서는 공공 참여

의 지속성 확보와 동시에 환경 측면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합리적

인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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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Way of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in the City

Yang, Seung-Chul

Reconstruction is an important system in which new housing can be supplied in 
cities. Currently, however, the nation's reconstruction system is in charge of carry-
ing out the project in the private sector. Despite the long history of reconstruction, 
it still had many problems, especially as it took a lot of time to implement for re-
construction, resulting in a shortage of housing supplied to cities. In addition, re-
construction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is blamed as one of the causes of social 
inequality as unearned income generated in the process has been attributed to the 
owner. 

Singapore, Hong Kong and Germany surveyed the reconstruction system and 
found that Singapore is being promoted as an en bloc sale to shorten the re-
construction period, and Hong Kong is tak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t is 
acquired by public institution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but commissioned by 
private companies to develop it. Meanwhile, in Germany,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the initiative in reconstruction, including redevelopment, to ensure the suc-
cessful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Therefore, active public partic-
ipation is needed to solve the current reconstruction problem.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of reconstruction, it would be necessary not to regard re-
construction as mere utilization of private property but to shift awareness as an im-
portant public means of supplying housing to cities.

Keywords: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en bloc sale, windfall gain, private-
publ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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